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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0)

한시적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6. ~ 2026.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티머니 대표자 최문근
사업목적  중동정세 악화, 고유가 장기화 등에 따른 시민 체감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탬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8조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400,000 0 0 400,000 400,000

시비 0 400,000 0 0 400,000 400,000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400,000 400,000 0
한시적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4~6월 월별 관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수* × 3만원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주민등록정보 미연계로 추정치 산정
= 400,000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중동정세 악화, 고유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서울시 '한시적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에 참여를 위해 예산 편성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권병근 담당자 행정9급 고현승 전화 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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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환경정책과

기 정 액 4,143,527천원 요 구 액 153,0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세외수입 4,330,286 1,353,124 1,200,124 0 153,000 153,000

임시적세외수입 4,234,987 1,348,624 1,195,624 0 153,000 153,000

기타수입/그외수입
◎ 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0 153,000 0 0 153,000 153,000

· 세입내용 : 2026년 주민지원 공모사업 세입 예산
· 증감사유 : 한국공항공사 주관 2026년 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 사업 2건이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기존 예산 대비 세입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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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6. 4. . ~ 2026. 10. 31. 사업위치  김포아트홀, 소음대책(인근)지역 선정학교

사업규모 공항소음지역 주민 대상 공연개최 6회

사업목적 공항소음지역 주민의 실질적 체감이 가능한 문화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만족도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③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68,000 0 0 68,000 68,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68,000 0 0 68,000 68,000 한국공항공사 

지원 1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8,000

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공항소음지역 주민 대상 공연 : 66,000,000원 = 66,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공연 행사운영 부대비용 : 2,000,000원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 스트레스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대 맞춤형 문화공연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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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반영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2026.4.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10. ~ 3. 17. : 공모사업 신청 / 2차 대면심사 / 최종선정
   - 2026. 3. 25.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김포시 → 한국공항공사)
   - 2026. 4.  7. : 김포아트홀 대관 신청
   - 2026. 4.  8. / 4. 15. : 협약 체결(시 ⇔ 한국공항공사) 및 사업비 입금
   - 2026. 4.  중 ~ 10. 31. : 사전준비 및 공연실행, 사업비 지출
   - 2026. 11. 중 ~ 12. 중.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김포시 → 한국공항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025

2026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장 성은영 담당자 환경7급 홍준서 전화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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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1)

지방하천 유지관리(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 2026. 6. 사업위치  포내천(월곶면 갈산리 474 일원)

사업규모  포내천 호안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사업목적 포내천 제방붕괴 및 침하복구를 위한 호안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7조 제6항(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300,000 475,000 0 450,000 25,000 175,000

국비 0 0
도비 300,000 475,000 450,000 25,000 175,0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

지방하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용역 : 25,000,000원 * 1식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지방하천(포내천) 제방붕괴ž침하에 따른 긴급 복구 예산요구 및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 편성
 ○ 도비(100%) 보조사업으로 2026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경기도 하천과

-6210(2026.3.24.)호]
 ○ 적기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비를 교부 받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함.
    ※ 본 공사 사업비(3억 원) 또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제3회 추경 및 성립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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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6. 05. ~ 06 : 복구공사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거물대천 하류부 제방 복구공사 
· 봉성포천 호안 보수공사
· 도심하천(계양천,나진포천,가마지천) 수초목제거공사 
· 대포천 수초목제거공사
· 양택천 제방 보수공사

2025 · 지방하천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도심하천(계양천,나진포천,가마지천) 수초목 제거공사 

2026 · 도심하천(계양천 외 4개 하천) 수초목 제거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60,000 455,410 - 4,590

2025 300,000 272,347 - 27,653

2026 475,000 22,465 - 452,535 4.24.기준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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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포내천 호안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5,000부기명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위치  포내천(월곶면 갈산리 474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시설8급 김현섭 전화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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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1)

2026년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 2026. 5. 사업위치  고막천, 관청천

사업규모  준설 7,198.7㎥, 폐기물 처리 4,000ton

사업목적 우기 전, 호우대비 소하천의 원활한 유수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선제적 준설 실시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소하천 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220,000 271,987 0 0 271,987 51,987

국비 0 0
도비 220,000 271,987 271,987 51,987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1,987

2026년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

401-01
시설비

 ․ 준설공사 : 10,000원/㎥*7,198.7㎥
 ․ 폐기물 운반처리용역 : 50,000원/ton*4,000ton

=
=

71,987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호우대비 소하천준설 재난관리기금 자금 교부[경기도 하천과-6232(2026.3.24.)호]
 ○ 도비(100%) 보조사업으로 2026년 호우대비 소하천준설사업 성립전예산편성 [예산법무과

-6181(2026.3.27.)]
 ○ 우기 전, 호우대비 소하천의 원활한 유수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선제적 준설 정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우기 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의 긴급 준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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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2026년 소하천 준설 성립전 예산 편성
   - 2026. 04. :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착공
   - 2026. 05. :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북부권 및 남부권 소하천 준설 2,564㎥, 폐기물 처리 2,252ton

2026 · 고막천 및 관청천 준설 3,720㎥, 폐기물 처리 2,889ton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220,000 217,023 - 2,977

2026 271,987 - - 271,987 4.24.기준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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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준설 7,198.7㎥, 폐기물 처리 4,000ton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71,987부기명
(세부사업) 2026년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 사업위치 고막천(월곶면 고막리 35-7일원)

관청천(걸포동 1552-4일원)

위치도

고막천 관청천

현장사진

고막천 관청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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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1)

배수펌프장 정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 10.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3-7

사업규모 굴포배수펌프장 수배전반 23면 교체 및 설계·감리 용역 1식

사업목적 노후 전기설비 교체를 통한 방재시설의 안정성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  ■보조(100%)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152,000 1,795,000 255,000 150,000 1,390,000 643,000

국비 1,390,000 1,390,000 1,390,000
도비 0 0
시비 1,152,000 405,000 255,000 150,000 -747,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90,000

배수펌프장
정비

401-01
시설비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 1,380,000,000원 = 1,380,000

401-02
감리비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감리 용역 : 10,000,000원*1식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의 내구연한 초과로 일부 전기설비의 동작 불능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 교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알림(1차) [경기도 하천과-6775(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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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 : 굴포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국비 지원 건의
   - 2026.03. :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편성
   - 2026.04.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6.05. : 전기설비 교체 착수
   - 2026.10. : 전기설비 교체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봉성2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 제촌, 월드배수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공사
· 노을간이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 도사간이펌프장 우수관로 침하부 보강공사
· 노을간이펌프장 기동반 증설 공사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 월드배수펌프장 외 7개소 준설공사
· 배수펌프장 토목 및 건축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025

· 운양배수펌프장 노후 계단 교체
· 봉성3배수펌프장 제진기 점검로 설치
· 향산1·3배수펌프장 제어설비 교체
· 석탄배수펌프장 외 3개소 준설
· 봉성2·3배수펌프장 유입부 준설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
· 향산2배수펌프장 진입도로 재포장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121,278 2,089,328 12,762 19,188

2025 1,164,762 729,462 424,536 10,764

2026 2,073,502 410,675 - 1,662,827 4.24.기준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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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전기설비 23면 교체 등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390,000부기명
(세부사업)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193-7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7급 손준영 전화 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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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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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로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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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7)

농로 개선공사
사업기간 2026. 5.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농로

사업규모 농로 정비 L=500m

사업목적 노후 및 파손된 농로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150,000 0 0 150,000 1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0 150,000 15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농로
개선공사

401-01
시설비

 ․ 농로 철거 및 설치 500m × 200천원/m
 ․ 농로 아스콘 재포장 25a × 2,000천원/a

=
=

100,000
5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농로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농로 복구 등 원활한 통행 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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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6.: 공사착공 
   - 2026. 09.: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4.24.기준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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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농로 정비 L=500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0부기명
(세부사업) 농로 개선공사 사업위치 관내 농로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7급 오병관 전화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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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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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1)

2026년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5. ~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흡입식 준설(빗물받이, 연결관 등)

사업목적 법정도로 내 빗물받이 정비를 통한 우기철 재해 사전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50,000 0 0 50,000 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0 50,000 50,000 특별교부세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2026년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401-01
시설비  · 흡입식 준설 625㎥ * 80,000원/㎥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여름철 우기 도래 이전에 빗물받이 및 배수시설을 사전 정비·준설하여 토사, 낙엽 등 퇴적물로 인한 
배수 불량을 해소하고 원활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고자 함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내 
법정도로의 침수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재난안전과-8201(2026.4.15.)호 관련 2026년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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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4.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자금 교부
   - 2026.05. : 공사 착공
   - 2026.06.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2026년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공사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50,000 - - -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8급 오은채 전화 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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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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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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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87)

못자리 실패농가 긴급 지원

사업기간 2026.5.1. ~ 2026.12.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신김포농협 대표자 박호연  
사업목적 못자리 실패 농가에 예비모 긴급 지원을 통하여 수도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김포쌀 안정 생산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탬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제5호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66,667 0 66,667 66,667

시비 0 20,000 0 20,000 20,000
자부담 0 46,667 0 46,667 46,667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66,667 20,000 46,667

못자리
실패농가
긴급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못자리 : 4,000원*17,000판 ≒ 66,667 20,000 46,667

□ 예산요구 사유

 ○ 병충해, 기상이변 등으로 못자리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긴급 육묘 지원을 통하여 적기 모내기를 
    통한 고품질 김포쌀 생산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가뭄 등으로 인한 못자리용 육묘 피해 농가 속출에 따른 긴급 못자리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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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4.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4.24.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6급 황은주 전화 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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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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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1)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회수·폐기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6. 2.  ~ 2026. 5.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회수·폐기를 통한 가축 전염병 차단 및 양돈산업 보호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제1항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28 0 0 128 128

국비 0 0 0 0 0 0
도비 0 128 0 0 128 128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8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회수·폐기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폐기물 회수·폐기 비용
  : 폐기물 420kg 처리비용 115,500원 + 부가세 10% 11,550원 ≒ 128

□ 예산요구 사유

 ○ 동물성 혈장·혈분 등 축산 부산물을 원료로 한 자돈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경기도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사료를 전량 회수·폐기 하였으며, 사료업체에 해당사료 회수·폐기 비용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 교부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으로 최초 예산 반영
   - 산출내역 : 폐기물 420kg 처리비용 115,500원 + 부가세 10% 11,550원 = 127,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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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경기도 행정명령 실시 
   - 2026. 03. : 의심사료 회수·폐기
   - 2026. 04. : 성립전 예산 수립 및 예산 집행 
   - 2026. 05. : 예산 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집행액 : 127,050원
- 사업량 : 1개소(우성사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28 127 - 1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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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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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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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7)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사업규모 하수처리장운영비,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 외 행정운영경비 

사업목적 안정적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해당조례

김포시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8조제3항, 제10조제2호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포시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함다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15,490,000 16,752,510 0 15,200,000 1,552,510 1,262,5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490,000 16,752,510 15,200,000 1,552,510 1,262,5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52,51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 민간투자사업(BTO, BTL) 운영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경비
 · 지역개발등에 따른 하수도사업 선행투자 관련 비용 1,552,510

□ 예산요구 사유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O, BTL) 운영비 등 소요경비 지급
 ○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59.7%)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보전

□ 예산증감 사유

 ○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임대료 및 운영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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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하수도사업 운영비 및 시설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하수도 운영 및 시설비 지급

2025 · 하수도 운영 및 시설비 지급

2026 · 하수도 운영 및 시설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573,735 1,573,735 - -

2025 15,490,000 14,220,000 1,270,000 -

2026 16,470,000 6,000,000 - 10,470,000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강신준 담당자 행정7급 김은유 전화 4492


